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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워지고 있는 북극과 극한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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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



‘그림으로 보는 극지과학1(하호경, 김백민 공저)’에서 발췌



극한기상  현황

•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단순히 더워지는 것이 아니라, 폭설, 홍수, 

폭염 등 이상기후 로 인한 극한 기상현상이 세계곳곳에서 급증.

• 130년만 최악 폭염으로 

1만5천명 사망추정
• 100년만의 폭우로 

380여명 사망

• 102년만의 폭염 

508명 사망

• 50년만의 폭설

• 최악의 홍수 

이재민 2000만 • 한파로 50명 
사망

• 하루 400mm 

이상 폭우





• “관측사상 가장 큰 한파-

2009.12.19” 

• “100년만에 나타난 음의 북극진동이 

원인”

 
 “따뜻한 북극이 찬공기 밀어내…” 

   
•   “1월 한달 29한 2온 2011.1.24…”

급증하는 한반도 한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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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북극온난화

대륙 냉각





전지구 평균 VS. 북극 온도 증가

SWIPA Ann. Report (2009)





왜? 북극이 가장 빨리 더워지나?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기후변화이야기-하호경, 김백민 공저> 중에서





해빙 감소는 온난화를 증폭시킨다!

해빙의 역할



툰드라 지역 식생 증가



툰드라 식생 피드백
고려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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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지 않은 실험

식생 피드백의 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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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빙 감소와 북극한파!



북극해빙 감소와 북극한파!성층권 돌연승온과 한파







연구 계획

• 한반도 극한기상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북유럽 북극해 지역에 대한 종합 관측망  

구축 및 국제 공동 탐사 추진중

• 현장 및 원격탐사 자료 활용을 통해 극지관측에  

근거한 정밀한 기후수치모델 개발, 미래 기후예측 

연구 선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O Polar Code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함의 

 
2014. 11.  27 

 

양 희 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4년 극지포럼 정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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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의 환경변화와  이해요소의 증가 1 

극지역 운항 관리규범 :  IMO Polar Code    

 Polar Code과 정책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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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측면(대외) 극지 과학연구 활성화를 통한 인류사회 기여와 기초과학 역량강화 

국가전략적(대내) 극지를 둘러싼 국제(법,정치) 레짐형성 참여를 통한 극지개발 참여 확대 

자원개발 해양플랜트 항로 조선 

극지진출의 목적, 정책(산업) 수요와 제한요소 

제한 
요소 

1. 정부주도의 적극적 북극전략 = 연안국 경계심과 국제레짐 대립 확산 부담  
  ※ G2 성장한 중국의 북극진출(궁극적 목적)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심  

2. 우리나라의 북극 이익 강화를 위한 북극 연안국과의 국제 협력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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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석유, 가스 및 어족 자원의 개발 및 이용, 핵추진 군함의 사고 및 폐기 등 → 북극 환경오염 우려   

→ 북극권 국가 중심으로 북극 환경보존 체제의 수립과 활동 

북극에 대한 해양관할권 분쟁 해결의 가시화와 기후변화 + 기술개발에 따른  북극접근의 변화 

북극자원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경우, 북극항로 이용과 관련된 선박건조 기술, 화물운송서비스  

및 해상운송 체제를 둘러싼 국제간의 이해 대립이 격화될 것임 

극지 과학 연구의 확대  +  국제적 접근과 레짐형성 주도  

관리 

기회 

극지자원 개발/권익 확보 북극해 항로 통항권 확보  극한해역 해양산업 비지니스모델 

Bi-polar 정책 
(북극) 경제산업적측면 비지니스모델 발굴 

(남극) 남극조약체계 중심 장기 권익확보 

극지의 변화에 따른 북극정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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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북극진출과 이해요소 

북극항로 

북극자원 

아시아 – 유럽/북미 노선의 시간/거리/비용 단출 + 안전요소 

조선 + 플랜트 + 항만 산업의 기회  

세계 미발견 석유와 가스의 부존량에 대한 직접/간접 개발 참여 

극해역에서의 자원개발을 위한 자원플랜트 산업 육성, 진출(수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이용 

전지구 기후변화 연구 +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 농작물/어족자원 환경변화 

북극 환경 민감성 고려 → 북극환경 및 자원보호 → 지속가능한 이용개발   

이해요소 관련 요소 및 추진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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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 항로의 경제적 효과 

출처 : Report of a working group of the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North Meets North: Navigation and the Future 
of the Arctic(Iceland, 2006) 

조건 : 21 knots 

동아시아 
기회 

- 운임이 suez의 70%일 경우 2030년 동아시아 6개국의 물동량 6억 390만 TEU 중 약 4,481만 
TEU가 북동항로 활용 예상 (출처 : 이성우 외(KMI, 2011)  

 

 - 한중일 + 필리핀, 홍콩, 대만, 북한 등 무역량의 해운 의존도 비용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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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글로비스(스웨덴 선사로 부터 임차) 내빙유조선 ‘스테나 폴라리스호’ 활용 (2013)  

러시아 우스트루가 항 → 광양항 

  - 1만 5천 524km), 35일 항행 

  - 4만4천t의 나프타 운송 

 : 약 5일 이상 단축(수에즈 대비) 



9 

현대 글로비스 사례(’13) 

항로  

북극 항로의 경제적 효과 

2014년 현재 우리나라 북극해항로 

SK 에너지 + 현대 글로비스 MOU 추진: 벙커 C유 10만t, 
울산항 운송계획. Stena 해운은 울산항→유럽 운송 화물
이 없어 수지 맞출 수 없음  

북극항로: 1만 5538km/29.2일 

수에즈: 2만 2576km/42.4일  

운임료 
(수익)  150만달러 

지출  

140만달러 
-유류비(25만달러) 및 인건비 95만달러   
-통행료/쇄빙선이용료 20만달러 
  (t당 5달러, 4만4천t 나프타) 
 

 북극해 시범 상업운항 ?  
 쇄빙선(러시아) + 내빙선(스웨덴) : → 북극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첫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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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역 항로 개방에 따른 관리규범 필요성의 대두 

SOLAS   / MARPOL   / Load Lines Convention(만재흘수선협약) / STCW Convention /  
COLREG(해상충돌예방규칙)  etc.    → Polar Code 도출 작업  

국제규범 

ATCM(MSR, 어업, 광물자원 채취관리, 환경보호 등) 
Arctic Council / 국제적 및 국내적 기준/ 선급협회. 기국  

국내법 
지역규범 

극지운항 선박에 적용될 수는 있으나, 극지역의 관리를 위한 특화된 규범에는 한계 
* Polar Code  논의 방향  
  - SOLAS  및 MARPOL 발전시킨 기준을 작성 → 두 협약 초월하는 내용의 부분만 규정 
  - 상기 협약의 적용을 받는 규모의 여객선과 화물선을 대상. 기타는 추후 검토 
  - Polar Code 구성  : 전문 + 제1부(강제적 요건)  + 제2부(권고적 요건)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Arctic Ice-covered Waters(2002) 
  Guidelines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2009채택, 2011년 1월 발효) 

자발적  
가이드라인 

 UNCLOS 제234조(결빙해역):  연안국은 특별히 가혹한 기후조건과 연중 대부분 그 지역을  
 덮고 있는 얼음의 존재가 항해에 대한 장애나 특별한 위험이 되고 …… EEZ에 있는 결빙 
 해역에서 해양오염 방지, 경감, 통제 위한 법령을 제정, 집행할 권리 

극지운항 규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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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논의  
* Polar Code  영향을 받는 협약  
  - SOLAS ,  MARPOL, AFS(방오도료 규제 협약), BWM(선박평형수관리협약) 

제1안 : SOLAS협약 개정(새로운 chapter추가) 
제2안 : SOLAS, MARPOL 개정  → MEPC 62 (2012), MSC 91(2012) 
제3안 : 새로운 협약 개발 및 채택 

제53차 DE 

포괄적이고 세분화된 강제 규정 개발에 찬성. 단, 개발 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의 이견 존재 

→ 제54차 DE 회의에 통신작업반 보고서(Polar Code) 제출   

Polar Code 논의 방향   

PART A는 강제사항, PART B는 권고사항으로 구성; 남북극에 대한 요구사항 구분 
CODE는 SOLAS 또는 MAWPOL 73/78 내에서 구성 

 제53차 DE의 Polar Code 논의 내용   

주의 :  CODE의 기술적 요건은 DE를 통해 논의. 단, 기존 IMO협약하에서 강제화 방법은 MEPC와 MSC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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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R CODE : Draft International Code for Ships Operating in Polar Waters 

Intoduction 

A :  Safety Measures  

B :  Additional Guidance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introduction and Part Ⅰ-A 
Part Ⅰ  

A :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B :  Information and Additional Guidance to Part Ⅱ-A  
Part  Ⅱ  

Goal ; Definitions ; Sources of hazards; Code Structure; Antarctic/Arctic waters(map) 

CODE (2017.1.1)발효예상 
Part Ⅰ : SOLAS 新 Chapter ⅩⅣ 추가 → MSC 94(‘14.11) 채택 
 
Part  Ⅱ:MARPOL; 부속서 ⅠⅡⅣⅤ 개정 → MEPC 68(‘15.5) 채택 (예정) 

강제  

권고  

강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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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PART I-A   SAFETY MEASURES  
CHAPTER 1 – GENERAL  
CHAPTER 2 – 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  
CHAPTER 3 – SHIP STRUCTURE  
CHAPTER 4 – STABILITY AND SUBDIVISION  
CHAPTER 5 – WATERTIGHT AND WEATHERTIGHT INTEGRITY 
CHAPTER 6 – MACHINERY INSTALLATIONS  
CHAPTER 7 – FIRE SAFETY/PROTECTION  
CHAPTER 8 – 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CHAPTER 9 – SAFETY OF NAVIGATION  
CHAPTER 10 – COMMUNICATION  
CHAPTER 11 – VOYAGE PLANNING  
CHAPTER 12 –MANNING AND TRAINING FAMILIARITY  
 
PART I-B  ADDITIONAL GUIDANCE REGARDING THE PROVISIONS OF THE INTRODUCTION AND PART I-A   
CHAPTER 1 (GENERAL)  
CHAPTER 2 (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 (PWOM))  
CHAPTER 3 (SHIP STRUCTURE)  
CHAPTER 4 (STABILITY AND SUBDIVISION)  
CHAPTER 5 (WATERTIGHT AND WEATHERTIGHT INTEGRITY)  
CHAPTER 6 (MACHINERY INSTALLATIONS)  
CHAPTER 7 (FIRE SAFETY/PROTECTION)  
CHAPTER 8 (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CHAPTER 9 (SAFETY OF NAVIGATION)  
CHAPTER 10 (COMMUNICATION)  
CHAPTER 11 (VOYAGE PLANNING) 
 
PART II-A  POLLUTION PREVENTION MEASURES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CHAPTER 1 – PREVENTION OF OIL POLLUTION  
CHAPTER 2 –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NOXIOUS LIQUID SUBSTANCES  
CHAPTER 3 – PREVENTION OF POLLUTION BY HARMFUL SUBSTANCES IN PACKAGED FORM  
CHAPTER 4 – PREVENTION OF POLLUTION BY SEWAGE FROM SHIPS  
CHAPTER 5 – PREVENTION OF POLLUTION BY GARBAGE  
[PART II-B  [INFORMATION AND ADDITIONAL GUIDANCE TO PART II-A] 

강제  

권고  

강제  

권고  

Part Ⅰ  

Par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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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certificate를 받은 선박이면서 극지를 운항하는 선박 (국내수역만 항행 선박 제외) (現)적용대상 

Polar Code 적용대상 및 범위 

어선, 500톤급 미만 화물선, 유람선, 비기계 추진선, 목조선, 전함, 정부선박은 제외 → phase Ⅱ에서 논의예정 논의방향(향후) 

남극 : 60 degrees south all the way round 북극 : 60 degree north with exce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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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지선박의 카테고리 

Category A ship 
Old ice가 포함될 수 있는 중간급 일년얼음(medium first-year ice)의 극지해역 운항을  
위해 설계된 선박 .   중간급 일년얼음 = 두께 70-120cm일년얼음 

Category B ship 
Old ice를 포함할 수 있는 얇은 일년얼음(thin first-year ice)의 극지해역 운항을  
위해 설계된 선박 .   얇은 일년얼음 = 30cm-70cm의 일년생 얼음 

Category C ship 
A, B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의 구역, 혹은 개빙구역(open water) 운항하도록  
설계된 선박.   Open water = 해빙 밀집도가 1/10 이하로 자유항행이 가능한 넓은 해역 

→ 일년 얼음 : 유년얼음에서 최대 1회의 겨울성장을 통해 성장한 두께 0.3~2.0m의 얼음 

 극지해역 운항매뉴얼(Polar Water Operational Manual)  

Chapter 2 
*Code가 적용되는 모든 선박은 극지선박인증서(PSC)와 극지해운항매뉴얼(PWOM) 소지 

*PSC는 정부 또는 정부가 지정한 자 또는 기관이 발급함 

*PWOM은 행정적 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선주, 선박경영자, 선장, 선원에게 선박 운항 능력과 제한에 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규정  

※ 예, 선박의 능력과 한계; 능력을 넘은 조건을 피하기 위한 매뉴얼; 사고시 대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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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구조(Ship Structure) 

Chapter 3 

*선박의 외부 구조물에 사용된 재료는 극지활동온도(PST)에 적합하도록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의 승인을 요함 
*Category C 선박은 정부가 정하는 경우 내빙보강을 하지 않아도 됨 
 
* PST : 운항 해역에 대해 10년 동안 수집된 온도자료를 근거로 한 일일 최저기온 평균의 최저치 
   보다 최소 10℃ 이하의 온도임. PST는 PSC에 명시해야 하지만 증서발급 결정 요건은 아님 

Chapter 4 
*착빙(ice accretion)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복원력은 충분하여야 함 
*2017년 1월 1일, 혹은 그 후 건조되는 category A, B의 선박은 해빙관련 손상 발생을   
  대비한 충분한 잔여복원력(residual stability) 구비 

 안정성과 구획(Subdivision and Stability) 

*착빙 가능구역과 기간 운항선박의 안정성 산출에 동결허용치(icing allowance)반영 필요 
  (1) 노천갑판/통로에 대해 30kg/㎡  
  (2) 수선면 위 선박 양측의 예상 측면적에 대해 7.5kg/ ㎡  
  (3) 난간, 돛이 없는 선박의 삭구 등 불연속적 표면의 예상측면적 및 기타 소형물체의 예상 
         측면적은 연속적 표면의 총예상면적의 5%, 이 면적의 정적율의 10%를 추가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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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밀성 및 수밀건전성(Watertight and Weathertight Integrity) 

Chapter 5 

*선박의 수밀성과 수밀건전성에 관한 폐쇄장치 및 문의 가동상태 유지 필요규정 
 
*해치 및 문에 눈이 쌓이거나 결빙되는 것을 방지할 시스템을 장착 필요(5.3.1) 
*거주구역이 아닌 문, 해치 및 잠금 장치에 장착할 수밀 및 풍우밀 장치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작동시킬 것을 고려해 설계되어야 함 

 운항안전(Machinery Installations) 

Chapter 6 

*외부작업을 포함, 정상 운항기간 동안 안전한 작업조건 제공 목표 
 
*기계설비는 해수착빙, 결빙, 눈 쌓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함; 
*기계설비는 낮은 대기온도, 배터리 방전 시에도 작동가능 해야 함;  
*기계설비에 사용된 재료들은 극지활동온도에서도 정상상태를 유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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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안전 및 보호(Fire Safety/Protection) 

Chapter 7 

*화재시스템 및 기기의 효과적 작동 유지 → 예상되는 환경하에서 선상 인원의 
  안전한 탈출을 위한 규정 
 
*외부 노출 화재안전 시스템 및 기기에는 착빙방지 시스템이 적용되야 하며, 
  화재안전 시스템/장치는 사용자가 방한복을 착용하고 사용할 경우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 
* 외부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물질은 극지활동온도(PST)에서 사용 가능해야 함 

 구명장비/구명조건(Life-saving Appliances and Arrangements) 

Chapter 8 

*안전한 탈출, 대피 및 생존을 위한 요구 조건을 규정 
 
*제8장은 탈출, 대피, 생존을 중심으로 기능적 요구사항/구체적 요구를 규정 
*외부 탈출경로는 착빙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구명선 
   및 긴급집합/승정장치 등은 안전한 퇴선에 적합해야 함  
*방한복 착용 상태를 고려한 넓은 탈출통로 확보요건은 발효일 혹은  
  그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 
*모든 구명 장비는 최대 구조예상시간 동안 불리한 조건에서도 작동가능해야 함 
*모든 승무원에 적절한 방한복 제공; 구명장비는 극야 기간 사용을 고려/설계 
  퇴선 시 구조시점까지 필요한 물자제공이 보장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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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행안전(Safety of Navigation) 

Chapter 9 

*안전 항해를 위한 적절한 항해정보/항해장비 기능성을 제공토록 규정 
 
*(항행정보)해빙 등 최신 항행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장비 구축 필요 
  (방위측정/위치고정시스템은 해당 해역에 적합해야 함) 
*(항행장비)저온 운항선박의 명령위치창 결빙 방지;항행-통신 등 안테나 수단; 
   360도 투사가능한 narrow beam 전조등 구비 

 통신 ( Communication) 

Chapter 10 

*통상적 항행, 비상상황에서 선박 및 구명정 통신의 효율화 확보 규정 
 
*운항루트를 따라 모든 지점에서 선박-선박/선박-연안 통신 확보 
*호송/convoy  활동예상지역에서도 적절한 통신수단 제공/ 전화 의료지원 
*항공주파수 제공을 포함한 수색/구조를 위한 현장/SAR통신수단 확보 
 
*저기온(low air temperature) 운항선박의 모든 구명정 등은 조난신호, 위치지정,  
  현장통신 등 설비 구축 요함(강제적 통신장비는 구조 최대예상시간 작동 조건) 

→ 저기온 : 평균 최저일일기온이 -10℃이하인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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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계획(Voyage Planning) 

Chapter 11 

*항행선박/사람안전 고려한 작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선장/승무원에게  
  제공되도록 한 규정 
 
*선장은 극지해역 통항을 위한 다음 사항 고려 :  
  (1) PWOM에 의한 요구절차; (2) 극지 수로측량정보의 제한과 이용가능한  
  항로지원; (3) 계획항로 인근의 현재 얼음/빙산 범위와 종류;  
  (4) 최근 몇 년간 얼음 온도와 통계정보; (5) 피난장소;  
  (6) 해양포유 동물의 회유경로 및 서식지 정보; (7) 항행 지역에서의  
       (국가/국제)지정 MPA 위치; (8) SAR영역 외측 지역 운항 

 선원관리와 훈련 (Manning and Training) 

Chapter 12 

*자격을 갖추고 훈련과정 수료한 유경험자에 의한 선박 운영을 보장하는 규정 
 
*선장, 수석항해사, 해기사 등 극지운항 당직책임자들은 개정될 STCW 협약  
 및 Code에 명시된 극지운항 관련 교육을 이수(선사(companies)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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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의 환경변화와  이해요소의 증가 1 

극지역 운항 관리규범 :  IMO Polar Code    

 Polar Code과 정책적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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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R CODE관련 우리나라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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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을 둘러싼 산업의 전망 

Shipping 

Fishing 

Oil and Gas 

Mining 

Bio-prospecting 

Aquaculture 

Deep Sea mineral prospecting 

Carbon capture and storage 

Tourisim 

Defence 

New renewable energy production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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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R CODE관련 우리나라 대응방향  

의미 
극지 운항 선박 기술의 기준으로 작용, 운항선박의 조건 및 기술 수준의 제

고 필요  → 도전, 그리고 기회 요소 

IMO Polar Code 제정 참여의 적극성과 산업계 실익 증진 방안 모색 IMO대응 

국내법 
대응 

산업기반 
구축 대응 

Polar Code 발효 대비 : 극지운용선대 및 선박 최적운항 대응력 확보 

Polar Code 대응을 위한 극지역 항행안전 지침 제정 및 시행 
 *국내법 개정수요 검토 : 선박법, 선박안전법, 국제선박등록법, 해사안전법, 해운법 
   도선법, 선원법, 선박/해상구조물 위해행위처벌법,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오염방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관련 법률 등  

조선업  : 빙해선박 설계와 건조 기술력 확보 - 우위선점 

극지환경에 적합한 기자재 방한기술 – 국제표준 주도 

극지역 운항안전을 위한 실해역 빙상 정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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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AR CODE관련, 산업적 수요의 도출 근거 

북극의 환경조건 
극저기압 

북극항로 운항과정 

내한처리 

기온 가시성 

소음 바람 해수면 변동 

얼음 

파도 

북극항로 통과 : 쇄빙선/파일럿아이스 지원규칙 등 연안국 법령 습득 

통신  대빙보강수준  

저온환경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기술적 기준과 수요 

재료,용접 및 도장 선체구조 및 의장  

안전시스템 특수선박 요건 

선박시스템/기계설비선박시스템/기계설비 

검사요건 선원 고려사항 

훈련관련문서 제빙/착빙 방지시스템 

원동기 추진 및 조종기관 

갑판 및 기타기계설비 배관시스템 

화재안전시스템 전력시스템 

원격추진제어/자동화 추진기관 외 보조설비 등 

항행정보  항행매뉴얼  













남극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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